
「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

입안 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□ 「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

(관세청고시 제2021-46호, 2021. 3. 30.)

2. 개정사유

□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 및「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

규정」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□「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」결과 처분 요구를

반영하여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“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”

에서 “관세청장”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

이의제기서 서식 신설(§11, 별지 제10호의2 서식)

□「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」개정(’21.5.4.)사항을

반영하여 ‘앙골라’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“2021년 2월 11

일까지”에서 “2024년 2월 11일까지”로 연장(별표 1)

□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(’21.3.30.)

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부서 명칭 현행화(§29, §31)

4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

5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 일자 : 2021. 00. 00.


